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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운  

례안

 안

 
1132

월  : 2014. 4.   .

     : 천 역시

1. 안

  가.「 비쿼 스도시  건  등에 한 」 24  규 에 라 

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하고 운 하는  필

한 사항  규

2. 주 내

  가. 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,   운 에 하여 

규 함(안 1  ∼ 5 )

  나. 실무  운 에 하여 규 함(안 6 )

3. 참고사항

  가. 련 령 검  췌사항

  나. 비 계  미첨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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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례       

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운  

례안

1 ( )  례는 ⌜ 비쿼 스도시  건  등에 한 ⌟ 

24  규 에 라 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

하고 운 하는  필 한 사항  규 함  로 한다. 

2 (    능) 비쿼 스도시건 사업  원 한 진  

한 다  각  사항  하  하여 천 역시 비쿼 스도

시사업 ( 하 “ ”라 한다)  다.

  1. 비쿼 스도시건 사업계   실시계 에 한 사항

  2. 비쿼 스도시건 사업  에 한 사항

  3. 비쿼 스도시건 사업  과평가에 한 사항

  4. 비쿼 스도시 시  리·운   재 보 안에 한   

 사항

  5. 비쿼 스도시 시  수 계에 한 사항

  6. 비쿼 스도시 시  공검사에 한 사항

  7. 그 에 비쿼 스도시건 사업  원 한 진  하여 필   

   한 사항

3 ( ) ① 는 원   원  각 1  포함하여 25  

내  원 로 한다.

 ② 원  리실  고 원  원 에  하 , 

원  득 한 사 로 직무 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

원  그 직무  행한다.

 ③  원  당연직 원과 직 원, 특별 원 로 하고, 

당연직 원  비쿼 스도시 담   련 , 계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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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본 , 경찰청, 청) 등  담당업무 과  , 직 원

 다  각 에 해당하는 사람 에  시   또는 한다.

1. 계 행  공무원

2. 비쿼 스도시건 사업(운 사업 포함) 시행

3. 도시계  또는 비쿼 스도시 술( 보통신, 보시스 , 타) 

문가

4. 비쿼 스도시건 (운  포함)에 한 학식과 경험  한 사람

5. 그 에  에 필 하다고 원  하는 사람

  ④ 비쿼 스도시에 한 특별안건  심 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

원  할 수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로 한다.

  1.「 사업 리 탁에 한 규 」에 한 사업 리

  2. 해당 비쿼 스도시건 사업  감리하는 감리시행

  3. 그 에 특별안건 처리  하여 필 하다고 는 사람

  ⑤ 직 원  는 2 로 하 , 한 차례만 연 할 수 다.

다만, 보 원  는   남  간 로 한다.

  ⑥ 원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생한 

에는  에도 원   해  할 수 다. 

  1. 원  사 사가   

  2. 당한 사  없  에 수 에 걸쳐 하지 아니하거나, 질병 

또는 그  사 로 직무  수행하  어렵다고 는 경우 

  3. 그  운 상 득 한 경우

4 ( ) ① 는 원  필 하다고 할 에는  

집한다.

  ② 는 재 원 과 수  로 개 하  원 과

수  찬 로 결한다.

  ③  사무  처리하  하여 간사  , 간사는 비쿼

스도시 업무 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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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( 계  ) 원   운   리  하여 필

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 문가  참 하게 하여 견  

듣거나, 계 ·단체 등에 하여 료    견  시 

등   청할 수 다. 

 

6 (실무  운 ) 비쿼 스도시건 사업  원 한 진  

한 실무사항 등  하  하여, 련 ·  실무담당  등

로 실무  ·운 할 수 다.

 례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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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련 령

□ 비쿼 스도시  건  등에 한 

 ◯ 24 ( 비쿼 스도시사업 )

  ③ 1항과 2항에  규 한 것 에  ㆍ

     운  등에 필 한 사항  해당 지 단체  례로

     한다.

련 규

비 상
  “해당사항 없 ”

특 사항   “해당사항 없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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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계  미첨  사

1. 비  생 

   - 천 역시 비쿼 스도시사업  참  수당 연 5,000천원

       상

2. 미첨  근거 규

   - 「 천 역시 안  비 계에 한 례」 3 1항 1

3. 미첨  사

   - 상 는 비  연평균 1억원 미만 거나 한시  경비로  

 3억원 미만  경우에 해당 어 첨 하지 않

4. 

리실  U- 보통신담당   상신


